
현대정신분석 논문 투고 규정
 

【학회지 발간】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 연 2회 발행하며 한글(국문) 논

문과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논문을 함께 게재한다.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을 발행할 경우는 외국어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내용 및 요건】 현대정신분석 이론가들에 관한 독창적인 논지를 개

진하거나 이들의 이론을 철학, 문학, 종교, 심리학, 영화, 정치, 정신의학, 사

회,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학술 분야나 임상, 실생활에서 응용한 내용을 

다룬 논문을 게재한다.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었던 논문이나 저서에 포함되

어 출판된 논문은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고 자격】 기고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회비 미납이 없는 본 학회 회원으

로 제한하되, 외국인이나 특별기고 같은 경우 편집위원회 결의를 거쳐 자격

을 인정한다. 특집이 있는 경우에는 기고자의 자격을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 

【기고 방법】 원고는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여 필자가 책임 교정

한 뒤, 전자우편으로 송부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문의 어떤 부분에

서도 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투고자는 학

회 서식인 ‘투고자 인적사항’을 작성해 심사논문과 함께 보내야 한다. 원고

는 발행일 기준 50(45)일 이전에 제출한다. 

접수처: 편집위원회 lacan19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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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분량】 원고 매수는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원고지 150매(A4 

약 16매) 이내로 하며 200매(A4 약 22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외국어 논

문은 6,000-8,000 단어 정도의 분량으로 한다. 투고 논문의 분량이 150매

(인쇄본 34매)를 넘을 때는 초과된 인쇄본 1매당 10,000원의 인쇄비를 부

담해야 하며 200매(인쇄본 45매)가 넘는 경우는 원칙상 싣지 않는다.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논문이 2인 이상에 의해 집필된 경우 제1저자

의 이름을 필자 표시란의 제일 앞부분에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공동저자들의 

이름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2인 이상이 집필했지만 제1저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자들의 이름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마지막 

이름 끝에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이라 표기한다.

【원고 심사 및 게재 판정】 학회에서 정한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세칙>

에 의거 심사 후 게재를 판정한다.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내용의 수

정이나 보완, 분량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가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고자는 편집 위원회에

서 결정한 일정액의 발간 비용(전임 25만 원, 준전임 20만 원, 비전임 1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각주에 연구비 지원 사실을 표

시하는 경우에는 편당 35만 원 이상의 게재료를 내야 한다. 

【논문의 저작권】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의 출판사업과 관련하여 논문을 재인쇄할 경우 필자

의 동의 없이 출판하고 사후 필자에게 통보한다. 학교 교육용 자료나 개인 

연구를 제외하고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무단 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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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세부규정】 다음과 같이 편집세부 규정을 제시한다. 아래에 제시된 논

문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논문 작성

1) 한글프로그램이나 MS 워드로 작성하고 글자는 바탕체를 기본으로 한다.

2) 논문 편집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 본문: 왼쪽 여백 0.0 오른쪽 여백 0.0, 들여쓰기 18.0, 줄간격 160%, 글

자크기 10

- 인용문: 왼쪽 여백 18, 오른쪽 여백 18, 들여쓰기 0, 줄간격 160%, 글자

크기 9

- 각주: 왼쪽 여백 0.0, 오른쪽 여백 0.0, 내어쓰기 11.0, 줄간격 130%, 글

자크기 9 

- 참고문헌: 글자크기 9.5, 왼쪽/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31.5, 줄간격 

160%

- 초록(Abstract): 작성 형식은 본문에 준한다.

3) 본문 내용구분은 Ⅰ, Ⅱ → 1, 2 → 1), 2) → (1), (2) → a), b) → (a), 

(b)의 순으로 한다.

4) 예술작품과 영화명은 < >로 표기하고, 필자가 인용하는 표와 도판은 표 

1., 그림 1.로 표기하고 표와 그림의 제목을 명기한다. 문학작품의 경우 

장편은  , 단편 소설과 시 등은 ｢ ｣로 표기한다. 

   예) <모나리자>, <시민 케인>, 그림 1., 그림 2., 죄와 벌, ｢소나기｣

2. 서지사항

1) 논문 제목, 필자 이름 순으로 중앙정렬 방식으로 배치한다. 부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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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콜론(:)을 넣는다.

2) 특정기관의 지원이 있을 경우, 논문 지원에 대한 언급은 논문 제목 옆에 

*(위첨자 형태)로 표기한 후 번호 없는 각주로 기재한다. 그리고 소속은 

**(위첨자 형태)로 표기한 후 번호 없는 각주로 기재한다. 특정기관의 

논문 지원이 없을 경우, 소속을 *(위첨자 형태)로 각주로 기재한다. 

      예) 

정신분석 주체개념의 현시적 유용성

라캉 이론을 중심으로*

홍 길 동**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

** 한국대학교.

3. 초록과 주제어(키워드)

1) 800자(띄어쓰기 공백 포함) 내외의 한글 초록을 필자의 이름 밑 박스 

안에 제시한다. 그리고 논문 말미에 100-350단어 정도의 외국어 초록

(요약문)을 첨부한다. 한글 초록은 800자 내외(대략 1행 25자로 감안

하여 25행 미만), 외국어 초록은 100-350단어(대략 1행 11단어로 감

안하여 10행 이상 18행 미만)의 초록 분량을 엄수한다. 

2) 외국어 논문은 논문 서두에 100-350단어 정도의 외국어(영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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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독일어) 초록을 제시하고 논문 말미에 원고지 800자 내외의 한글 

요약문을 첨부한다. 

3) 필자의 영문 성명은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4) 초록 밑에 각각 한글 주제어와 외국어 키워드를 5~8개 제시한다. 키워

드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

에는 쉼표를 사용하되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4. 외국어 표기

1) 영문 저자명의 경우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약자로 처리한다. 

   예) Lacan, J. 

2)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 작품명)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 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외국어 용어는 언어를 불문하고 신

조어, 원저자의 강조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탤릭 표기하지 않

는다. 작품명, 도서명 등의 외국어 원어도 이탤릭 표기하지 않는다. 

   예) 주이상스(jouissance), 라랑그(Lalangue)

3) 두 개의 외국어를 나열할 때에는 쉼표로 병기한다. 

   예) ‘물’(das Ding, the Thing)

5. 인용

1) 각주는 가급적 달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본문의 논의 전개에 꼭 필요

한 정보나 혹은 재인용의 경우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

는 각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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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의 이름과 출판 

연도, 쪽수만 밝힌다.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적 지형을 변형시킨다”(Williams 1990: 

7)라고 말했다. 

3) 앞에서 인용한 책을 다시 인용할 때는 (앞의 책, 쪽수)로 표기하며 동

일한 저자의 다른 책을 인용할 때는 최초 인용처럼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4)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

기한다.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예) 윌리엄스는 “문화는 정치적 지형을 변형시킨다”(Williams 1990/ 

1996: 25)고 주장했다. 

5) 두 명 이상의 저자를 인용할 경우, 가나다 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제시

한다. 저자가 같고 연도가 다른 문헌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연도만 나

열한다. 

   예) (서용순 2004; 홍준기 2008), (James 1996a/1996b)

6) 저자나 역자가 2명인 글은 (홍길동 · 홍길순), (Zizek & Milbank)으로 

표기하고 3명 이상인 글은 (홍길동 외), (Keller, H., et al. 2008: 10)

로 표기한다.

7) 재인용의 경우 원 저술을 먼저 밝히고 재인용된 저술을 밝힌다.

   예) (김용준 1946: 185-6, 조요한 1999: 17에서 재인용)

8) 필자가 본인의 저술을 인용할 때에는 ‘졸고’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밝

힌다. 

9) 세 문장 이하를 인용할 경우, 인용 시작과 끝에 한글자판 상에 표기되

는 큰따옴표(“ ”)로 본문 속에 처리한다(영문자판 상에 표기되는 인용

부호(’ ‘)가 아님에 유의할 것).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는 ‘ ’부호나 

굵은 글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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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네 문장 이상을 인용할 경우, 별도의 인용부호 없이 본문과 한 칸 여

백을 설정해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11) 인용할 때 필자가 생략하는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하고 (출판편집 

작업시 […]로 바뀜), 필자가 추가하는 부분은 [ ] 부호로 표시하고 이

를 각주에 밝힌다.

12) (괄호) 안의 괄호는 아래와 같이 [ ]로 표기한다. 

    예) (라캉[의 사상]과의) 관계는

13) 재인용의 경우에는(원저자명 원출판년도: 쪽수, 인용본 저자명 인용

본 출판년도: 쪽수에서 재인용)으로 표기한다.

6. 참고문헌

1) 논문의 말미에 참고 문헌의 서지 정보(저자명, 도서명, 논문명, 학술지

명, 학술지의 해당 권호, 발표 연도, 해당 쪽수 등)를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2) 한글책의 저자 역할은 지음, 엮음, 옮김으로 표기한다. 

3) 참고문헌에는 본문에서 인용하였거나 참조한 문헌만을 수록한다. 

4) 참고문헌의 수록 순서는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 문헌을 싣되, 각각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항목별 수록 순서는 

논문, 저서, 신문·잡지, 인터뷰, 인터넷 자료 순으로 한다. 

5)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

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을 넣어 구별

한다. 

   예) (1999a/1999b) 

6) 동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 서양어권 논문은 “ ”, 저서는 이탤릭

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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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주에서 같은 저자의 여러 저서나 논문을 병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어서 쓴다. 모든 항목은 마침표로 끝낸다. 

8)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 

된 연도를 쓴다.

9) 발간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라고 쓴다.

10) 참고논문은 권수와 호수, 쪽수를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권호 구분이 

없을 때에는 괄호 없이 표기한다. 

   예) 하상복 (2010).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통한 다인종 문학의 검토와 

마마데이의 새벽으로 지은 집 다시 읽기｣. 새한영어영문학. 

52(2). 169-191.

11) 신문이나 잡지 기사는 아래와 같이 명기한다. 

    예) “기사 제목”. <동아일보>. 1961년 10월 7일.

12) 전집류 제목은 아래와 같이 책 제목 뒤에 배치한다. 

    예) Sartre, J.-P. (1943). L’être et le néant. Coll. Tel. Paris: 

Gallimard.



한글(우리말) 논문의 예: 다음 예는 이미 출판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외국인 인명이 처음 언급되는 부분과 독립인

용이 나오는 부분만을 예로 제시했고, 인용문의 번역은 원문을 따랐다.  

푸코와 라캉 
응시의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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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푸코의 유산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지대하다. 그의 이론은 사학과 철학, 

문학과 사회과학 및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

로 공히 인정받고 있다. 푸코는 특히 주체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주체가 

구조에 의해 구성되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탈)구

조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푸코의 30여년에 걸친 이론적 편력

은 주체에 대한 구조의 우위라는 단순화된 구조주의적 공식을 확인해주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주체와 구조간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구조주의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푸코는 자신의 이론적 변화를 담론 분석, 권력 분석, 그리고 주체 

분석의 세 단계로 분류한 적이 있다(Foucault 1966: 6). 이 중에서 담

론과 권력의 개념은 모두 구조의 개념을 변형, 발달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담론 혹은 권력에 대한 주체

의 종속이라는 유사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

에피스테메(épistémè)에 대한 푸코의 다음 설명을 보자.

에피스테메는 일정한 시기에 있어 인식론적 형상들, 학문들, 그리고 

형식화된 체계들을 낳게 하는 언설적 실천들을 결합하는 관계들의 총

체이다. […] 에피스테메는 매우 다양한 학문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하

나의 주체나 정신 또는 어떤 시대의 지배적인 통일성을 나타내는 인

식의 한 형태나 합리성의 한유형이 아니다. 그것은 언설적 규칙성들의 

수준에서 학문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제반 학문들 사이에서 일정한 

시대 동안 발견될 수 있는 관계들의 총체이다(Foucault 196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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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푸코는 에피스테메를 일정한 시대 동안의 언설을 결합하는 

관계들의 총체로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란 곧 고

고학적 모델을 발견해내는 일이었다.

* * *

“길들여진” 광기는 “이제 이성의 척도와 진리의 노동에 참여하게 

된다”.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가 르네상스가 해방시켰던 광기의 목소리

를 침묵시켰다”고 말한다(Foucault 1969: 35, 36, 38). 그리고 이 침묵

의 장소는 곧 종합병원이다. 광인들을 태우고 도시들을 전전하던 선박

은 이제 병원으로 대치되고, 광기는 병원의 울타리 속에 감금되어 침묵

당하게 된다.1)

1656년에 설립된 오삐딸 제네랄은 따라서 광기가 이성에 의해 길

들여져 침묵당하고 감금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여기서 푸코가 주

목하는 것은 이 종합병원의 성격이다. 

처음부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오삐딸 제네랄은 의학적 기관이 아

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준사법적 구조였고, 이미 제정된 권력

기관과 더불어 그리고 법원 밖에서 결정하고, 판결하고, 처형하는 행

정기관이다. […] 거의 절대적 권위, 항소가 불가능한 사법권, 저항이 

불가능한 집행영장. 오삐딸 제네랄은 왕이 경찰과 법원 사이의, 법의 

한계지점에 설립한 이상한 권력이었고, 제 삼의 억압의 질서였다

(Foucault 1969: 40). 

푸코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의학적 기관이기

보다 광인들을 도덕적으로 심판하고 처벌하는 사법적 기관이요 감호소

였다. 푸코는 특히 이 감호소에서 행사되는 권력을 강조한다. 이 감호소

1) 이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Lorenzo 2016: 108-109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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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용될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은 병원건물 내에서 뿐 아니라 그

들의 사법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독, 감찰하고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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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영어) 논문의 예: 다음 예는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요약문을 새로운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Negative Dialectics of Woman 

in Theodor Adorno

Hong, Gil-Dong**

I. Introduction

When one discerns a certain pattern in Adorno of represent-

ing woman, it is necessary to theorize whether this pattern de-

rives from a point of view that collectivizes and homogenizes 

woman (or the feminine) for a political as well as philosophical 

reason, which should certainly be distinguished from the polemic 

impasse of appellation per se. I would like to call attention espe-

cially to a few women who appear in his Minima Moralia, in rela-

tion to the figuration of woman in Dialectic of Enlightenment in 

order to juxtapose and parallel the female appearances and their 

meaning.

Whereas power that instantiates through man’s self-domi-

* Ha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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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categorically precludes man’s experience of domination, 

woman’s experience of power is mediated by the family, in which 

she experiences domination in the form of patriarchy. Horkheimer 

and Adorno write:

Before, thralldom in her father’s house would awaken an emo-

tion in a girl which seemed to point to freedom, even though it 

was actually realized either in marriage or somewhere else 

outside. But now that a girl has the prospect of a job before 

her, that of love is obstructed (Horkheimer & Adorno 194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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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
사, 게재 불가”로 나누어 판정한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무수정 게
재 5점, 부분 수정 후 게재 4점, 대폭 수정 후 재심사 3점, 게재 불
가 2점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며, 최종적으로 이 합산된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무수정 게재: 13점 이상
② 부분 수정 후 게재: 12-11점
③ 대폭 수정 후 재심사: 10-9점
④ 게재 불가: 8점 이하
※ 2인 이상이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한 경우 대폭 수정 후 재
심사로 판정한다.

제17조: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보고서”와 수정 제안이 표시된 논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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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제18조: 논문 수정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원고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 요구에 대해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에 대한 의사가 없
는 것으로 보고 게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정된 원고는 편집위
원회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한다. 

제19조: 논문 교정 

발간 전에 모든 논문 제출자에게 1회 또는 2회에 걸쳐 교정쇄를 전
달하여 교정본을 요청된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 교
정은 전적으로 논문 제출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인쇄 후에 발
견되는 오류에 대해 본 학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20조: 게재 취소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 된 뒤에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나 표절이 밝혀진 경우에는 편집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1조: 저작권 

본 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회지 및 각종 출판물의 저작권은 학회
가 소유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례에 준하며, 그 

적용이 어려울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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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연구에 관련된 

연구윤리 규정

전 문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는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증진하고 회원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 사회문화 

및 인류문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학술 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사회 윤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 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

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

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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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논문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글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과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에 
의한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
구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1. 논문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
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
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
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
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
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
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
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
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

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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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

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

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

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합리적

이고 공정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투고된 논 

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

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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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

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

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자 자신의 나르시시

즘적 방식으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

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

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자기 맘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

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과도하게 주관적인 자기주장

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

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절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신규 회원은 회원 등록과 동시에,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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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을 승인하는 때부터, 그리고 논문 투고자들은 투고 시에 본 규
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존 회원은 규정의 
발효 시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회의 모든 회원은 회원이 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를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도 투고된 논문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될 때, 이를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학회에 위반 사례
를 보고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장 학술연구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를 심사하기 위해 본회 내에 학술연구윤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5-6인 
3. 간사: 1인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가운
데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
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1.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
다. 

2. 본 회의의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그 처
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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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 회의) 

1. 소집: 회장이나 이사회, 혹은 윤리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요청
할 경우, 혹은 정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3. 비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6조 (심의 절차) 

1.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체 내 심사 또는 외
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나 학술활동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
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윤리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해당 회
원이 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4.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
장은 대상 회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
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
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5.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
개할 수 없다.

제7조 (심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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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1.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2.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3.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8조 (징계) 

1.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마친 후 징계의 여부 및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는 중복하
여 처분할 수 있다. 
(1) 논문 무효 
(2)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3) 회원자격 정지 
(4) 회원자격 박탈 

2.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심사 결과와 이사회의 결정 
등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징계 공지: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장은 즉시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학회 학술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